
소규모펀드 공시 (기준일 : 2023.05.31)

펀드코드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(원)

A1001 종신 채권형(VL) 2004-05-25 4,302,511,249

A2001 채권형(연금) 2004-05-25 1,223,666,961

A3003 재팬인덱스형 2009-10-12 1,522,937,729

A3005 차이나인덱스(Index VA) 2008-08-26 1,027,624,598

A3006 코리아인덱스(Index VA) 2008-08-12 120,567,379

A5003 코-원자재인덱스형(PBVA) 2010-04-30 4,604,194,723

C1001 1형 안정형(VUL) 2004-10-04 4,332,488,676

C1004 1형 혼합간접형(VUL) 2005-06-20 464,294,017

C1005 글로벌리츠(VUL) 2006-04-24 2,868,137,457

C1006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2017-05-12 4,928,097,175

C1007 골드 2020-04-01 2,475,777,833

C2001 2형 채권형(VUL) 2004-10-04 262,909,173

C2002 2형 혼합형(VUL) 2004-10-04 1,661,735,132

C3002 3형 혼합형(VUL) 2004-12-14 5,254,982

C5002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2007-08-21 4,746,687,894

C5003 K200 리스크컨트롤형 2014-05-07 4,169,792,872

C7001 BRICs주식형 2008-07-21 1,004,250,716

C7002 Ko-BRICs주식형 2008-07-21 310,712,261

C7003 INDEX혼합형 2008-07-21 608,874,816

C7005 단기국공채재간접형 2016-05-04 2,374,630,104

C7006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2016-05-02 1,503,448,135

C7007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2016-05-13 1,076,488,201

C7008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2016-05-09 439,195,308

C700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2016-05-09 2,719,602,714

C8002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2010-07-29 3,700,730,744

C8004 중소형BEST주식FOFS 2015-04-17 1,676,952,501

C8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 2015-04-17 3,525,349,345

C8006 인컴앤그로스FOFS 2015-04-24 709,234,866

C8007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2016-02-11 935,173,943

C9001 TR 글로벌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218,700,735

C9002 EM 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75,834,954

C9003 글로벌주식 FOFS(달러형) 2013-07-19 339,749,807

C9004 글로벌인컴FOFS(달러형) 2013-07-17 195,592,213

C9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(달러형) 2015-05-26 207,691,399

C9006 인컴앤그로스FOFS(달러형) 2015-06-08 19,448,671

C9007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355,221,323

C900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23,039,672

E1001 종신 채권형(VL)통합 2007-03-20 2,073,973,029

G1004 스마트롱숏재간접형 2018-01-25 179,069,434

G1005 유럽주식재간접형 2017-09-11 2,928,572,369

G1006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2017-09-25 1,384,674,28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,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소규모 공시 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펀드로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

모집할 수 있는 펀드이며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

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(1개월 공시)입니다.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

  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
